
제22차 상임전국위원회 안건

2025. 6. 27.(금)



의결사항  

전국위원회 소집(안)

   제22차 상임전국위원회의(2025. 6. 27.)

Ⅰ. 의결주문

 ◦ 전국위원회 소집(안)을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.

Ⅱ. 소집(안)

 ◦ 일시 및 장소 : 2025. 7. 1.(화) 08:30, 비대면 회의

    ※ 당 유튜브 <국민의힘TV> 생중계

Ⅲ. 관련근거

 ◦ 당헌 제20조 및 제96조

차 수 안 건

제17차 전국위원회
·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

·비상대책위원장 임명(안)

 [당헌 제20조(소집 및 의사)] 

 ① 전국위원회는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 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
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국위원회 의장이 소집한다.

 [당헌 제96조(비상대책위원회)] 

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제1호의 경우 제26조의 
규정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 권한대행이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여부를 결
정할 수 있다. 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국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. 

1.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2.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인 이
상의 사퇴 등 궐위 3. 그 밖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원찬성으로 비상대책
위원회의 설치를 의결한 경우

 ④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
대표 권한대행 또는 당 대표 직무대행이 임명한다.


